
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[시행 2022. 1. 27.] [법률
제17907호, 2021. 1. 26., 제정]

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(이하 ‘중대재해처벌법’)은 사업주, 법인 또는 기관 등이 운영하는 사업장 등에서 발생한 ‘중대산업재해’와 공

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위험한 원료 및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한

‘중대시민재해’에 대하여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
중대재해처벌법은 2022. 1. 27.부터는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(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공사)에 대

해 적용하며, 개인사업자 또는 그 외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2024. 1. 27.부터 적용됩니다.

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법인의 유튜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

 

법무법인 세종 유튜브 바로가기 

법무법인 세종 유튜브 내 중대재해대응센터 바로가기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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